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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금지 못한다!
WTO, EU의 GMO 금수조치는 무역규정 위반 … 미국․캐나다 환

유럽연합(EU)의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조정 절차가 3

년 3개월여만이 11월21일 EU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WTO는 11월21일 EU 회원국들이 GMO 금수 조치를 내린 것은 국제 무역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분쟁조정 

패널의 보고서를 공식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는 앞으로 각국이 취할 구체적인 이행조치들을 회원국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GMO 농산물 수입금지 사안을 WTO에 제소했던 미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는 WTO의 결정으로 바이오식

품에 대한 EU의 금수조치를 정당화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EU에 대한 수출을 원하는 생산

자들에 대한 불공정한 장벽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면서 환 했다.  

당시 미국 등은 GMO의 안전성이 널리 인정받는 추세인데도 EU가 1998년 10월부터 과학적 근거도 없이 

GMO식품의 수입 인․허가를 계속 유예하고 있다면서 EU의 무역장벽은 생산자와 소비자들 모두에 피해를 준

다고 주장했다.

김승호 주제네바 참사관은 WTO 결정과 관련, “EU는 앞으로 이행의무를 지게 됐으나 EU가 3년전 WTO에 

분쟁조정 패널이 설치된 이후 조금씩 GMO 식품에 대한 승인을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접근 차원에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WTO는 11월21일 인디아산 새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조사하기 위한 패널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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